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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대상 경과조치 개정 추진

□ 국토교통부(장관 : 김현미)는 재개발·재건축조합 및 주택조합의

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관련 경과조치를 6개월 → 9개월로 

3개월 연장(’20.4.28까지→’20.7.28까지)한다고 밝혔다.

ㅇ 당초, ’19.10.28일까지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 재개발·재건축 조합

및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한 주택조합(리모델링 주택조합 제외) 중,

- ’20.4.28일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신청한 경우에는 분양가 

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주택법 시행령(’19.10.29 공포·시행)에 

경과조치를 두었다.

ㅇ 그러나, 일부 조합이 경과조치 기간 내 입주자 모집승인 신청을 

하기 위해 관리처분계획 변경 등을 위한 총회를 개최할 경우, 다수 

인원 밀집으로 코로나19 집단 감염 및 지역 사회 확산 우려가 

있어,

- 조합의 총회 일정 연기가 가능토록 추가적인 시간을 부여하고자 

불가피하게 경과조치를 3개월 연장키로 결정하였다.

ㅇ 국토부는 경과조치 연장을 위해 4월까지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

완료할 계획이다. * 3.23일 입법예고 예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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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정부는 금번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경과조치 연장 이후에도 

실수요자 중심의 안정적 주택시장 관리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해 

나갈 것이며,

ㅇ 부동산시장 불법행위대응반을 중심으로 한 실거래 조사와 불법

행위 집중단속을 통해 투기수요 차단 노력도 지속해 나갈 계획

이다.

□ 국토부 관계자는 “금번 경과조치 개정 추진은 코로나19 확산을 

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,

ㅇ “그간 정부와 지자체가 여러 차례 요청드린대로 조합 총회 등 집단 

감염 우려가 있는 행사는 당분간 자제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

말씀드린다”고 밝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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